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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132/2020/ND-CP를 수정 및 

보완하는 시행령 초안  

2024년 7월 5일, 재무부는 시행령 132에 명시된 이전가격 

규정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

발표했습니다. 현재, 동 시행령 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

여러 정부부처 및 다양한 기업에 광범위하게 

공개되었습니다. PwC 베트남은 향후 발전방향을 계속해서 

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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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 a glance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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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132를 수정 및 보완하는 
시행령 초안

주요 사항

• 시행령 초안은 신용기관법의 변경사항과 일치하도록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

확장합니다. 신용기관에는 20%의 정관자본 지분율이 적용됩니다. 

• 또한, 시행령 초안은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신용기관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

신용기관 계열사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.

• 시행령 초안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는 제3자 대출기관 또는 보증인을 

제한합니다. 대출기관, 보증인 및 신용기관이 차용자의 “관리, 통제 또는 

자본출자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 해당 

수정조항은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전에는 EBITDA 한도에 걸렸던 

납세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.  

• 동 시행령이 발효되면, 특수관계자 정의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가 더 이상 

EBITDA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의 이월도 

제한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, 전년도 EBITDA 한도에 따른 

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이월되지 않습니다.

• 제21조는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중앙은행(SBV)이 신용기관의 

특수관계자(사람 및 기업)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확대합니다. 

• 시행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가격 신고양식의 부록I에 대한 

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.

• 시행령이 확정되면 2024회계연도부터의 법인세 신고에 적용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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